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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내용 없음.

대표도

도1

명세서

[고안의 명칭]

찬 합

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1도는 본 고안의 단면도이다.

제2도는 본 고안의 참고사시도이다.

[고안의 상세한 설명]

본 고안은 통상의 절첩식 찬합중앙에 공간부를 형성하여 수통 및 밥공기를 수장할 수 있도록 한 찬합에 
관한 것이다.

일반적으로 야외적작업이나 들놀이를 갈때, 찬합을 휴대할경우는 물통이나 밥공기를 별도로 휴대하고 다
녀야되어서 번거로웠고 겨울철일경우 특별한 보온효과가 없었으므로, 종래에는 통상의 절첩식 찬합 중앙
에 통공을 형성하고 수통만을 장설하도록 한 것이있었으나, 이는 찬합의 중앙이 완전히 통공되어있고 수
통의 마개가 상부찬합의 뚜껑 상면에 얹혀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구성된 것이어서, 수통만을 찬합에 내장
시킬 수 있으나 밥공기등을 수장할 수 없으므로 불편하였고, 특히 수통의 저부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어
서 찬공기등에 의하여 쉽게 식으므로 별도의 보온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
본 고안은 종래의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안출한 것으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.

즉, 통상의 다단식 찬합(3)(4) 중앙에 통공을 형성하여 물통을 수장하도록 한 것에 있어서, 마지막단찬
합(5)의  저부는  완전히  밀폐시켜  공간부(8)를  두고  찬합을  중첩한  상부에는  찬합덮개(2)와 
공간부덮개(1)를 두며 그 중앙에 수통(1)과 수개의 밥공기(7)를 수장하도록 하여서 구성된 것으로, 이를 
사용하기위해서는 맨저부에 여러가지 반찬을 담도록 구분된 찬합(5)에 반찬을담고, 그위에 밥이나 기타 
음식물을 담는 찬합(3)(4)을 중첩하며, 중앙의 공간부(8)에는 수통(6)과 수개의 밥공기(7)를 수장한 후 
찬합덮개(2)와 공간부덮개(1)를 덮으면 되는 것이다.

따라서, 중앙에 수장된 수통에 뜨거운 온수나 찬냉수를 담으면 그 주위의 각용기에 담겨진 내용물이 오
랜동안 보온 또는 보냉을 유지할 수 있으며, 필요시에 찬합덮개를 열지 않고 작은 공간부덮개를 개방하
여 수통을 꺼내서 하시라도 더운물이나 찬냉수를 마실 수 있고, 별도의 수통이나 밥공기등을 휴대하고 
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매우 휴대가 간편한 특징을 지닌 것이다.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다단식 찬합(3)(4) 중앙에 통공을 형성한 공지의 수통을 수장할 수 있는 찬합에 있어서, 맨저부 찬합(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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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저면은 완전히 밀폐시키고 중앙에 공간부(8)를 형성하며, 이의 중앙에 밥공기와 수통을 수장하도록하
고, 그 상부에 찬합덮개(2)와 공간부덮개(1)를 각기 별도로 덮을 수 있도록 구성된 찬합.

도면

    도면1

    도면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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